
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] <개정 2023. 3. 17.>

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 1. 기부금품의 수입·지출 명세
(단위: 원)

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

전기이월 - - 510,921,500 2025년09월 24,000,000 5,460,000 147,500,000

1월 0 8,000,000 502,921,500 2025년10월 3,000,000 112,500,000 38,000,000

2월 3,000,000 10,100,000 495,821,500 2025년11월 17,000,000 14,000,000 41,000,000

3월 26,000,000 27,000,000 494,821,500 2025년12월 249,288,720 0 290,288,720

4월 317,000,000 328,000,000 483,821,500 합계 806,288,720 1,026,921,500

5월 21,000,000 30,500,000 474,321,500 기본순자산
편입액 120,288,720 -

6월 3,000,000 314,361,500 162,960,000 차가감계 686,000,000

7월 1,000,000 34,000,000 129,960,000

8월 142,000,000 143,000,000 128,960,000 차기이월 - - 170,000,000

2.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(국내사업)

  가. 수혜자(수혜단체)에게 지출
(단위: 원)

①(대표)지급처명

(성명 / 단체명)

②주민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③지출목적

④수혜인원

(단체) 수

⑤지출액

⑥현금 ⑦물품 ⑧합계

이윤승외 ** 장학금지급 2,908
1,026,921

,500
0

1,026,92

1,500

⑨ 합 계 2,908명/개
1,026,921

,500
0

1,026,92

1,500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(뒤쪽)

작 성 방 법

이 서식은 「공익법인 회계기준」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.

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(출연금)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,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  1. 기부금품의 수입·지출명세

   가.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. (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)

   나.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.

   다. 합계란은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.

  2.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(국내사업)

   사업연도(과세기간)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간 100만 원

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

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.

   가. "①(대표)지급처명(성명/단체명)"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

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(지급처)을 적고,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

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(수혜단체)의 성명(수혜단체명)을 적습니다.

   나. "③지출목적"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.

  

구분
수혜자(단체)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

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 금융자산
* 부동산 미술품 기타 인건비 임대료 기타

코드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

    *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(보통예금, 당좌예금,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)을 제외한 정기예금, 정기적금, 

펀드상품,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, 회사채,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.

   다. "④수혜인원(단체) 수"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.

   라. "⑤지출액"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   마.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
   ※ 작성예시 :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, A복지시설에게 노인복지를 

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(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).

  

①(대표)지급처명
(성명)

②주민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③지출목적

④수혜인원
(단체)

⑤지출액

⑥현금 ⑦물품 ⑧합계

홍길동 외 ssssss-sssssss 장학 101명 10,100,000 10,100,000

A복지시설 111-11-11111 사회복지 1개 2,000,000 2,000,000

 

  3.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(국외사업)

   사업연도(과세기간)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간 100만 원

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

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.

   가. ①부터 ⑦란은 "2. 기부금품 지출명세서(국내사업)"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.

   나.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
   ※ 작성예시 :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, 물품 각 
40만원을 지급하고,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(해외동포 등)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.

①(대표)지급처명
(단체명)

②국가명 ③지출목적
④수혜인원

(단체)

⑤지출액

⑥현금 ⑦물품 ⑧합계

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 50개 20,000,000 20,000,000 40,000,000

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,000,000 1,000,000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
